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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테이프 릴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테이프 릴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제1도는 본 고안에 다른 테이프 릴의 한 실시예의 요부 단면도.

제2도는 본 고안 피버트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피버트 단면도.

제3도는 제2도에 나타낸 피버트의 금형 단면도.

제4도는 본 고안 허브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제5도는 폴리아세탈수지로 성형된 허브를 사용한 종래의 테이프 릴 요부 단면도.

제6도는 별개의 피버트를 사용한 종래의 테이르 릴 요부 단면도.

제7도 및 제8도는 종래의 피버트 압입 형상을 나타내는 허브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허브                                                  2 : 상플랜지 

3 : 판 허브                                              4 : 피버트 

e : 허브 1의 돌기                                     f :  피버트 4의 외주부 측면 

g :부상 방지 갈고리                                  h : 리브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

본 고안은 비디오 카세트 등의 테이프 카세트의 테이프 릴에 관한 것이다.

제5도는 종래의 테이프 릴의 요부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도면에서 1은 허브이고 2는 상 플랜지이며 다같이 합성수지로 형성되어 있다. 3은 카세트 케이스(도시치 
않음)측의 판 스프링이며, 허브(1)의 상면 중앙 부분에 압접하고 있다.

테이프 릴은 테이프주행중,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판스프링(3)과 압접한 허브 (1)의 상면 중앙부분은 마

5-1

실용신안실1992-0001015



모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허브용 합성 수지 재료는 내마모성이 뛰어난 폴리아세탈수지가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폴리아세탈수지는 스칠렌계수지에 비해 성형 생산성이 나쁘고 또한 고가이다.

그러므로 제6도와 같이 허브(1)를 스칠렌계 수지로 성형하고 그 중심 부분상에 별개의 피버트(4)를 설치
하여 이 피버트(4)를 판스프링(3)에 의해 탄력으로 누른다.

피버트(4)는 폴리아세탈수지로 성형한다. 도한 피버트(4)는 허브(1)에 비해 중량이 작아서 폴리아세탈수
지를  사용해도  생산성  및  재료 비용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위에 피버트(4)의  고정 방법은 
허브(1)와 상플랜지(2)에 의해 사이에 두고 조립하여 피버트의 탈락을 방지한다.

통상 허브와 상 플랜지는 초음파 녹여붙음으로 접착되어 조립되는데 허브와 상플랜지 사이에 피버트를 
사이에 두는 경우 조립 공정은 먼저 허브위에 피버트를 얹고, 다음에 상플랜지틀 얹어 녹여 붙인다.

이 조립 공정에서 피버트를 얹어서 다음의 상플랜지를 얹는 동안의 이동에서 피버트가 경량이기 때문에 
탈락하기도 하고, 허브 중심 위치에서 어긋나기도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피버트를 허브에 압입하여 임시로 고정해서 상기 탈락 어긋남 등의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고안
된다.

압입 형상으로서 종래 제7도와 제8도에 나타내는 것이 고안되고 있다.

제7도의 압입 형상은 허브(1)의 중앙부분에 구멍(a)을 마련하고 피버트(4)에 보스(b)를 설치한다. 이 형
상은 압입상 문제 없으나 허브(1)를 성형하는 금형상에서 문제가 있다. 즉, 허브의 수지 유입구는 허브 
중심 부분에 마련하는 것이 허브 성형성상 필요하지만 이 제7도의 형상에서는 구멍(a)이 있기 때문에 수
지 유입구를 허브 중심 부분에 마련할수가 없다.

다음에 제8도의 형상은 허브(1)에 보스(c)의 설치하고 피버트(4)에 관통하지 않는 볼트 구멍을 마련한
다,

이 형상에서는 허브 성형상 보스(c)의 측면에 금형상 발출 비탈(발출 여유)을 마련하여야 하고 도한 피
버트(4)의 관통하지 않는 볼트 구멍(d)에도 구멍 측면에 금형상 발출 비탈이 필요하다. 이들 발출 비탈
이 붙은 면끼리로 압입하면 피버트가 떠올라서 압입에 의한 끼워맞춤 힘이 약하다. 또한 피버트와 허브
의 끼워 맞춤 상태가 눈으로 검사할수 없다.

따라서 제7도 및 제8도에 나타내는 종래의 압입 형상에는 이상과 같은 과제가 있다. 그래서 본 고안은 
상기 종래의 기술 과제를 해결한 테이프 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안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 수지제 허브의 중심 부분상에 설치한 허브와는 별개의 피버
트를 카세트 케이스쪽 판스프링 방향에 탄력으로 누르게 구성되고, 상기 피버트가 상플랜지와 허브 사이
에 끼이게 됨에 따라 고정되는 테이프 릴에 있어서 상기 허브 상면에 상기 피버트의 바깥둘에 측면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둘러싸는 것과 같은 형상의 돌기를 설치하고 이 돌기의 안둘레 부분에상기 피버트의 바
깥둘레 측면을 압입함으로 , 상기 피버트가 상기 허브에 임시로 고정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
프 릴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테이프 릴에 의한 형상에는 중심 부분에 구멍이 없으므로 수지 유입구를 허브 중심 부분에 마
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피버트 바깥둘레 측면 및 허브 상면 돌기의 안둘레 부분 측면에 각각 피버
트 부상대책 형상을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다. 게다가 바깥둘레 부분은 안둘레 부분에 비해 탄성 변형량
이 크기 때문에 스무드하게 압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고안의 테이프 링의 한 실시예에 관해 이하에 도면과 함께 설명하겠다.

제1도는 본 고안에 따른 테이프 릴의 한 실시예의 요부 단면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리고이하의 도면
에서 전출한 도면중의 동일 구성 부분에는 동일 번호를 덧붙인다.

제1도에서 허브(1)에 원환 형상의 돌기(e)를 설치하고 피버트(4)의 바깥둘레 부분 측면(f)과 끼워맞추게 
하여 압입하고 임시로 고정하고 나서 상플린지(2)를 녹여 붙인다.

본 고안의 테이프 릴에 의한 압입형상에서는 피버트 부 상태책 형상을 용이하게 실시할수가 있다. 또한 
피버트와 허브의 끼워맞춤 상태를 눈으로 검사할수 있다.

제2도는 피버트 부상 방지 갈고리(g)를 설치한 피버트의 실시예이다. 이러한 부상 방지 갈고리(g)는 피
비트(1)의 바깥둘레 부분 측면에 설치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제3도에 나타내는 피버트 금형 단면처럼 금
형의 캐비티쪽과 코어쪽 분할면을 갈고리 형상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허브 돌기 형상을 제4도에 나타내듯이 원환상의 돌기(e)의 안둘레 부분에 리브(h)를 설치하고 압입
력의 분산 감소화 및 피버트 부상 방지가 가능하다.

이 리브(h)를 설치함에 따라 피버트의 끼워맞춤 면적이 감소하고 피버트 바깥둘레 부분 및 허브 원환상
의 돌기 안둘레 부분의 치수가 분산하더라도 리브(h)의 변형으로 안정한 압입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허브 성형상에 있어서도 금형상 제4도의 (i)부분(돌기내주부분)에 발출비탈을 마련하므로 피버트와 끼워
맞춤하는 (j)부분(돌기 선단부분)에 발출 비탈을 마련하지 않아도 성형은 가능하며 그 위에 이(j)부분에 
발출비탈을 마련하지 않으므로 피버트 부상 방지가 된다.

그리고 허브(1)에 설치하는 돌기(e)의 형상은 원환상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원환의 일부분을 잘라서 피
버트 바깥둘레 측면 일부를 둘러싸는 것과 같은 예컨대 제4도 리브(h)에 위치에 4개소의 돌기편(리브)이
라도 된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의 테이프 릴에 의하면 허브 피버트 및 상플랜지 조립 공정에서 조립 품질이 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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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성이 향상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합성수지제 허브의 중심 부상에 설치한 허브와 별체의 피버트를 카세트 케이스쪽 판스프링에 의해 탄력
으로 누르게 구성되고 상기 피버트가 상플랜지와 허브사이에 끼이게 됨에 따라 고정되는 테이프 릴에 있
어서, 상기 허브 상면에 상기 피브터 바깥둘레 측면 일부 또는 전부를 둘러싸는 듯한 형상의 돌기를 설
치하고 이 돌기 안둘레 부분에 상기 피버트의 바깥둘레 측면을 압입함으로서 상기 피버트가 상기 허브에 
임시로 고정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릴.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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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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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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